
[별표 6] <개정 2016.3.22.>

안 ․ 생 기 (제23조 련)

1. 공통기

(1)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.

(2)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 을 한 각종 시설ㆍ설

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 하게 정상 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

도록 하여야 하며, 「재난 안 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
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(3) 「재난 안 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

이용자의 안 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

제한하여야 한다.

(4)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 인 이용

이 곤란하다고 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.

(5) 체육시설의 정원을 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6) 화재발생에 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,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

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(7)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

육시설업을 등록 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

다.

2.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

가. 골 장업

코스 리요원(골 장에서 잔디 수목의 식재, 재배, 병해충 방제와 체육

활동을 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 한 사용․보 오염 방지 등에

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)을 18홀 이하인 골 장에는 1명 이상,

18홀을 과하는 골 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.

나. 스키장업

(1) 스키지도요원(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

방법, 기술 안 등에 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

다) 스키구조요원(스키장에서 슬로 를 순찰하여 안 사고 방과 사

고 발생 시 인명구조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

34조에 따른 스키장 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

한다)을 배치하되, 스키지도요원은 슬로 면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,

스키구조요원은 운 인 슬로 별로 2명 이상(슬로 길이가 1.5킬로

미터 이상인 슬로 는 3명 이상)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.

(2) 각 리 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, 하차장에는 1명



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
(3)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는 「응 의료에 한 법률」에 따른 응

구조사(이하 “응 구조사”라 한다)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

(4) 스키장 시설이용에 한 안 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

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(5) 이용자가 안 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안 모의

여를 요청할 때 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.

다. 요트장업․조정장업 카 장업

(1) 이용자가 항상 구명 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
(2)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 요원을,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

배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상안 요원은 한 십자사에서 실시하는

수상인명 구조활동에 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, 해군이나 해경에

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는 그에 상당하는 자

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(3)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

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 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.

라. 자동차경주장업

(1)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하여는

사 에 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(2)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하여는 사 에 주행능력

을 평가하여 부 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.

(3) 경주진행 안 등에 한 규칙을 자체 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

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 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(4) 경주의 안 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, 감시탑요원 진행요원 등

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

모에 따라 하게 배치하여야 한다.

(5) 람자에게 사 에 안 에 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.

(6) 경주 기간 에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간호사 는 응 구조

사 각 1명 이상을, 그 외의 운 기간 에는 간호사 는 응 구조사 1

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.

(7) 이용자가 안 모, 목보호 , 불연(不然) 의복․장갑 등 안 장구를 착

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이들의 여를 요청할 때 여할

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.

마. 승마장업

(1)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

(2) 장애물 통과에 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

다.

(3)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

하거나 자동차 경 을 사용하는 것 등을 지하게 하여야 한다.

바. 종합 체육시설업

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 ․ 생기 에

따른다.

사. 수 장업

(1) 수 조․주변공간 부 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 과 생에

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 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

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.

(2) 수 조에서 동시에 수 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 의 높이․수심․수

조의 면 수상안 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

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, 도약

의 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

명 이상이 동시에 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3) 개장 인 실외 수 장에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는 「간호조

무사 의료유사업자에 한 규칙」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

치하여야 한다.

(4) 수 조의 욕수(浴水)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.

(5) 욕수의 조 , 침 물의 유무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하여 1시간

마다 수 조 안의 수 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, 수 조를 검하여야

한다. 다만, 일정 범 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 장 등의 경우

에는 수 조의 검 시간을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(6) 수 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 을 유지하여야 하며, 욕수의 수질검

사방법은 「먹는물 수질기 검사 등에 한 규칙」에 따른 수질검

사방법에 따른다.(해수를 이용하는 수 장의 욕수 수질기 은 「환경정

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 기 을 용한

다)

㉮ 유리잔류염소는 0.4㎎/l부터 1.0㎎/l까지의 범 내이어야 한다.

㉯ 수소이온농도는 5.8부터 8.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㉰ 탁도는 1.5 NTU 이하이어야 한다.

㉱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㎎/l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㉲ 장균군은 10 리리터들이 시험 상 욕수 5개 양성이 2개 이하

이어야 한다.



㉳ 비소는 0.05㎎/l 이하이고, 수은은 0.007㎎/l 이하이며, 알루미늄은 0.5

㎎/l 이하이어야 한다.

(7) 수 조 주 의 당한 곳에 수 장의 정원, 욕수의 순환 횟수, 잔류염

소량, 수소이온농도 수 자의 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
(8) 수 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

상태를 항상 검하게 하여야 한다.

(9) 감시탑에는 수상안 요원( 한 십자사, 법 제34조에 따른 수 장 회

는 「수상 안 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 처장 이

지정하는 교육기 에서 수상안 에 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 에

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)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

아. 썰매장업

(1) 출발지 과 도착지 에 각 1명 이상의 안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
(2) 슬로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슬로 내의 바닥면을 평

탄하게 유지․ 리하여야 한다.

(3) 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 의 가장자리(안 매트 안쪽)를 모두 폭 1

미터 이상,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

을 설치하여야 한다.

(4) 슬로 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

리 ․화학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자. 무도학원업 무도장업

(1) 무도학원업은 3.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, 무도장업은 3.3제곱미

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2) 냉․난방시설은 보건 생상 한 것이어야 한다.

차. 빙상장업

이용자가 안 모, 보호장갑 등 안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

이용자가 안 모 등의 여를 요청할 때 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

추어야 한다.


